
                               

창원레포츠파크 회의실

2025. 3.27.(목), 15:00

2025년 창원레포츠파크 제1회 이사회

의  결  결  과

◦ 2024회계연도 경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관련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관련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임직원 복무 관련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육아지원 3법」개정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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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1호

의안제목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결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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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회 부 의 안

1. 제안이유

 □ 2024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결산 승인
  ○ 관련근거

    -「지방공기업법」제66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결산서의 제출 등)

    - 공단「정관」제33조(결산) 및「회계규정」제164조(결산 승인)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결산 완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 필요

2. 주요내용

 □ 총    괄(전년대비)
                                                                                                (단위: 천원)

구   분
2024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결산 증    감

예산액(A) 결산액(B) 예산액(C) 결산액(D) 예산액(A-C) 결산액(B-D)

합   계 31,541,319 30,496,408 30,973,907 30,207,683 567,412 288,725

사업예산 29,887,648 28,853,014 29,284,831 28,602,129 602,817 250,885

자본예산 1,634,051 1,623,774 944,679 926,475 689,372 697,299

이월예산 19,620 19,620 744,397 679,079 △724,777 △659,459

 □ 사업예산
  ○ 202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상 총액인건비 한도(2.5%)내 인상
     - 일반직 임금(1.9%), 공무직(2.5%) 수준 범위 내 인상

  ○ 2024회계연도 대비표(인건비)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A) 2023년(B) 증감(C=A-B)
합     계 14,180,104 13,627,126 552,978

보      수 4,146,159 4,283,502 △137,34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4,857,776 4,905,951 △48,175

기 간 제 근 로 자 보 수 182,542 99,624 82,918

퇴 직 급 여 2,234,711 1,699,290 535,421

복 리 후 생 비 749,956 704,180 45,776

평 가 급 747,471 700,709 46,762

직 급 보 조 비 193,692 164,481 29,211

연 금 부 담 금 등 1,067,797 1,069,389 △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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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 가 내 역 >

◦  (기간제근로자보수) 비서 및 발매원 기간제근로자 및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보수 등 증가

   - 비서 1명, 육아휴직대체근로자 2명, 청년인턴 2명, 발매원 6명

◦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및 임금소송에 따른 퇴직금 지급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금244,956천원

   - 임금소송에 따른 퇴직금 지급액 금104,574천원

   - 평가급 퇴직금 반영에 따른 퇴직급여 예치금 증가

◦  (복리후생비) 급식보조비 130천원 → 140천원 인상으로 인한 증가

◦  (평 가 급) 정년퇴직 및 중간퇴직 발생으로 인한 평가급 지급

   - 중간퇴직 3명, 정년퇴직 4명(전년도 대비 5명 증가)

◦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125천원 → 175천원 인상으로 인한 증가

  ※ 급수별 차등인상 적용

 < 감 소 내 역 >

 ◦보      수

   - 2023년 대비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감소, 퇴사자 7명 증가

구    분 전년대비증감 2024년 2023년

연 차 수 당 △1일 2일 3일

휴 일 수 당 △1.5일 3일 4.5일

퇴 사 자 7명
정년퇴직 4명, 
의원면직 6명

정년퇴직 1명, 
의원면직 2명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 2023년 대비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감소

구    분 전년대비증감 2024년 2023년

연 차 수 당 △1일 4일 5일

휴 일 수 당 △4일 5일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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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회계연도 대비표(경비)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A) 2023년(B) 증감(C=A-B)
합     계 14,672,910 14,975,003 △302,093

일 반 운 영 비 2,011,010 2,057,693 △46,683

재 료 비 85,805 292,992 △207,187

수 선 유 지 교 체 비 638,036 718,254 △80,218

동 력 비 964,103 987,941 △23,838

지 급 수 수 료 1,996,333 1,615,258 381,075

일 반 보 전 금 8,702,629 8,788,733 △86,104

상 품 매 입 비 166,115 372,181 △206,066

연 구 용 역 비 등 108,879 141,951 △33,072

 < 증 가 내 역 > 

◦ (일반운영비)

  - 공공요금및제세 : 경륜선수 단체상해보험분담금 증가

   →‘23년 대비 낙차 건수 증가로 인한 전년대비 금74,146천원 증가

◦ (지급수수료) 경륜선수식당 위탁운영비 금291,410천원 발생

  ※‘24년부터 경륜선수식당 위탁운영 개시

 < 감 소 내 역 >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2023년 대비 2024년 지출액 감소

   ⇒‘23년 공단 범용소프트웨어(금56,153천원) 및 인공암벽시설물품(금43,870천원)

      구입 등 대비 감소

  - 임차료 : 커피 자동판매기 임차 종료에 따른 임차료(금23,905천원) 감소

◦ (재료비) 선수식당 위탁운영으로 인한 식재료구입비 감소

  - 식재료 농·공산물 등 구입 금204,442천원 감소

◦ (수선유지교체비) 2023년 대비 수선유지비용 지출 감소

  -‘23년 누비자 잠금장치 및 태양광 패널 구입(160,407천원)

◦ (일반보전금) 경륜선수식당 외주화에 따른 선수상금 감소

  - 선수식당 외주화로 선수상금에서 식비가 제외되어 총 상금 지출액 감소

◦ (상품매입비) 객장 매점 외주화(‘24. 7월부터)에 따른 상품매입비 감소

  - 매점 판매물품 매입비 등 206,066천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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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예산

  ○ 2024회계연도 대비표(자본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A) 2023년(B) 증감(C=A-B) 2024년 주요 추진내역

합  계 1,623,774 926,475 697,299

건    물 242,305 178,249 64,056
 ‣ 경기장 노후조명 및 객장 에어컨 설치공사 183,831

 ‣ 김해지점 고효율등기구 설계 및 교체 58,474

구 축 물 0 0 0

차량운반구 27,474 38,976 △11,502  ‣ 누비자 업무용 차량 구입 27,474

공기구비품 1,274,472 612,119 662,353

 ‣ 신형 유인발매기(G-series) 구입 855,200

 ‣ 공유형 더 누비자 제작 구매비 271,962

 ‣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구입 41,146

 ‣ 노후전자카드단말기 교체 및 구입 17,379

 ‣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 구입 11,792

소프트웨어 79,523 97,131 △17,608
 ‣ 누비자 서버 개인정보시스템(방화벽) 구입 72,445

 ‣ 누비자 앱관제용 시스템 구입 7,078

□ 이월예산

○ 2024회계연도 대비표(이월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A) 2023년(B) 증감(C=A-B) 2024년 주요 추진내역

합  계 19,620 679,079 △659,459

이월예산 19,620 679,079 △659,459 ‣ 사고이월 : 온라인 발매시스템 타당성 조사 용역비

3. 대행사업비 결산보고서

 □ 총    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지출액
차  이

(징수-지출)
비  고

(차이내역)

합   계 31,541,319 30,803,330 30,803,330 30,496,408 306,922

사업예산 29,887,648 29,159,936 29,159,936 28,853,014 306,922  ※ 당년도 사고이월액

자본예산 1,634,051 1,623,774 1,623,774 1,623,774 0

이월예산 19,620 19,620 19,620 19,620 0  ※ 전년도 사고이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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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지출액
차  이

(징수-지출)
비  고

(차이내역)

합  계 29,887,648 29,159,936 29,159,936 28,853,014 306,922

대행사업
수  익

29,572,498 28,845,118 28,845,118 28,538,196 306,922

 ※ 당년도 사고이월
  주1) 퇴직급여
  주2) 배상금등
  주3) 지급수수료

보조금
수  익

315,000 314,724 314,724 314,724 0

예금이자 150 94 94 94 0

 ※ 당년도 사고이월액 : 306,922천원

  주1) 퇴직급여 : 220,288천원

   - 이월사유 : 익년도 선고기일에 따른 예산집행 불가

  주2) 배상금등 : 69,800천원

   - 이월사유 : 익년도 선고기일에 따른 예산집행 불가

  주3) 지급수수료 : 16,834천원

   - 이월사유 : 용역계약 체결 이후 금년도 예산집행 불가

 □ 자본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지출액
차  이

(징수-지출)
비  고

(차이내역)

자본적
수  입

1,634,051 1,623,774 1,623,774 1,623,774 0

 □ 이월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지출액
차  이

(징수-지출)
비  고

(차이내역)

이월예산
수  입

19,620 19,620 19,620 19,620 0
 ※ 전년도 사고이월 
  - 온라인 발매시스템
    타당성 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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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결산
                                                                                    (단위: 원)

수  입 금  액 비  고 지  출 금  액 비  고

전 기
이월금

754,694,531 *전년도이월액

이월예산
지 출

19,620,000

수익적
지 출

28,853,013,822

수익적
수 입

29,159,936,012
*사업예산관련
 이자수입포함

자본적
지 출

1,623,773,720

예수금등
지 출

89,956,969,487

차 기
이월액

964,743,166

자본금 510,707,350

자본적
수 입

1,623,773,720 *자본예산관련 미환급
예수금등

146,754,656

사고이월금액 306,922,190

예수금등
수 입

89,879,715,932 도비
미반납액

358,970

합  계 121,418,120,195 합  계 121,418,12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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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2호

의안제목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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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회 부 의 안

1. 제안이유

□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기정예산 조정

○ 낙찰잔액 및 예상불용액 등 재원 활용을 통한 부족예산액 확보

   - 창원 자체 온라인 발매시스템 운영 관련 예산 확보

   - 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퇴직급여 재정산분 및 배상금 확보

□ 사업준비금 대행사업비 기정예산 조정

○ 사업일정 연기(차기연도 등) 및 구입수량 조정 등으로 사업준비금 예산 일부 감액

○ 창원자체 온라인발매시스템 고도화 관련 앱 개발비 확보

   - 다양한 기기 지원(안드로이드, 아이폰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 고객중심 서비스 기능 강화

2. 주요내용

□ 예산규모 : 32,653,183천원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없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예산(본예산)

(B)
증감

(C=A-B)
비 고

계(a+b) 32,653,183 32,653,183 0
기정예산 증감조정

▸증액 : 603,410천원
▸감액 : 603,410천원 

 특별회계 대행사업비(a) 25,935,030 25,935,030 0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23,500,000 23,500,000 0
기정예산 증감조정

▸증액 : 223,410천원
▸감액 : 223,410천원 

사업준비금 대행사업비 2,435,030 2,435,030 0
기정예산 증감조정

▸증액 : 380,000천원
▸감액 : 380,000천원 

 일반회계 대행사업비(b) 6,718,153 6,718,153 0

금회 추경
해당없음

 공영자전거 6,139,030 6,139,030 0

도비보조금 이자반환금 150 150 0

오토캠핑장 대행사업비 281,831 281,831 0

인공암벽장 대행사업비 297,142 297,1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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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증감 조정

○ 기정예산 조정(증223,410천원, 감223,410천원)으로 총액변동 없음

(단위: 천원)

기정예산(a)
증감 조정<세목 기준> 최종예산

(d=a-c)증감(c=b-c) 증  액(b) 감  액(c)

23,500,000 0 223,410 223,410 23,500,000

○ 증액 주요내용 : 총12건 / 223,410천원 증액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액 세 목 주요내용<세목기준>

증액 223,410

자산취득비

(81,200)

∘경주실황 영상 송출장비 구입(80,000천원)

  ※ 창원온라인발매 시, 경륜중계 영상을 실시간 모바일에 전송해주는 장비

∘콜센터운영실 책상 및 서랍구입(3개, 1,200천원)

행사운영비

(50,000)

∘창원자체 온라인발매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고객행사(50,000천원)

  - 온라인시스템 가입 시 포인트 지급 등 

사무관리비

(3,210)

∘온라인발매시스템 콜센터운영 소모품 구입비 편성(2,010천원)

  ※ 상담용 헤드셋전화기(3개), 파티션(5개) 등

∘온라인발매 구축 관련 각종 인쇄물 제작비 편성(1,200천원)

공공요금및

제세

(5,000)

∘온라인 발매시스템 콜센터운영 전국대표번호 사용료(8개월분, 2,000천원)

∘온라인 발매시스템 영상송출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2개월분, 3,000천원)

퇴직급여

(3,500)
∘임금피크제 관련 임금반환(평균임금 증가)에 따른 퇴직급여 재정산분(3,500천원)

배상금등

(40,500)

∘퇴직자 임금피크제 관련 임금반환 지급(4명, 40,500천원)

  - 반환원금 : 35,430천원, 지연이자(3.31.기준) : 5,070천원

지급수수료

(6,000)
∘임금반환 및 퇴직금 소송패소에 따른 변호사비용 부족분 증액(6,000천원)

임차료

(12,000)

∘업무용 차량 임차(12,000천원)

  - 기존 보유 업무용 차량(싼타페)의 노후화(13년, 23만km이상 주행)로

    잦은 고장 및 운행위험도 증가

  - 친환경 자동차(전기차) 장기 렌트 계획(48개월)

수선유지비

(22,000)
∘객장 미운영 고객식당(2층, 1개소) 개보수(경륜역사관 설치, 22,000천원)



- 11 -

○ 감액 주요내용 : 총 13건 / 223,410천원 감액
(단위: 천원)

구분 추경액 세목 주요내용<세목기준>

감액 223,410

퇴직급여

(△40,229)
∘명예퇴직수당 감액(△40,229천원)

임차료

(△4,831)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 불용액(△4,831천원)

사무관리비

(△3,375)
∘경주 구매표 및 경주권롤지 제작비 낙찰잔액(△3,375천원)

지급수수료

(△135,236)

∘공단 청소관리 용역비 낙찰잔액(△50,000천원)

∘선수식당 위탁운영비 예상 불용액(△10,000천원)

∘선수동 침구류 세탁비 낙찰잔액(△5,000천원)

∘심판판정시스템 등 경주운영시스템 유지보수비 낙찰잔액(△12,630천원)

∘발매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용역비 등 전산관련 유지관리보수비

  낙찰잔액(△53,902천원)

∘무인경비시스템 위탁관리비 등 각종 낙찰잔액(△3,704천원)

교육훈련비

(△12,300)

∘인사, 회계프로그램 직무교육비 불용액(△3,000천원)

∘스마트러닝 학습비 불용액(△9,300천원)

공공요금및

제세

(△5,439)

∘장애인고용부담금 불용액(△5,439천원)

수선유지비

(△22,000)
∘냉동기 및 냉온수기 정기 세관작업 불용액(△22,000천원)

□ 사업준비금 대행사업비 증감 조정

○ 기정예산 조정(증380,000천원, 감380,000천원)으로 총액변동 없음

(단위: 천원)

기정예산(a)
증감 조정<세목 기준> 최종예산

(d=a-c)증감(c=b-c) 증액(b) 감액(c)

2,435,030 0 380,000 380,000 2,43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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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액 주요내용: 총 1건 / 380,000천원 증액
(단위: 천원)

구분 추경액 세목 주요내용<세목기준>

증액 380,000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

(380,000)

∘창원자체 온라인 발매시스템 고도화 관련 앱 개발비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

  - 사업내용

   Œ 다양한 기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안드로이드, 아이폰 등)

   � PC 및 전자카드 단말기 연동 프로그램 개발

   Ž 해킹 및 사이버 위협방지를 위한 키보드보안 등 해결책 도입

   � 개인정보 암호화 및 전 구간 암호화 통신으로 금융거래 안정성 확보

   � 예약 구매기능 추가 및 경주 정보제공 시스템 강화

   ‘ 부가정보 서비스 확대 및 쌍방향 고객 소통 채널 강화 등

○ 감액 주요내용 : 총 5건 / 380,000천원 감액
(단위: 천원)

구분 추경액 세목 주요내용<세목기준>

감액 380,000

수선유지비

(△120,000)

∘경륜장 옥상 누수구간 방수 공사(△120,000천원)

  - 차기연도 본예산 편성 시 우선순위 반영 예정

  ※ 당초 사업예정량 : 누수부위 폴리우레아 방수 약 350㎡, 노후한 

     기존방수 상도 코팅 약 4,800㎡ 

시설비

(△240,000)

∘객장 노후 화장실 개보수 공사(△240,000천원)

  ※ 당초 사업예정량 : 2층 화장실 2개소 보수공사(바닥면적 약 90㎡)  

자산취득비

(△20,000)

∘선수숙소 소형 냉장고 교체구입(△8,000천원)

  - (당초) 24개 구입 → (변경) 8대 구입 

∘정산실 운영 수입금 정산 노후 장비 교체구입(△4,950천원)

  - (당초) 지폐 대속기 5개 구입 → 삭감

∘투표소 운영 노후 비품 교체구입(△7,050천원)

  - (당초) 냉장고 · 온장고 각 10개 구입 → (변경) 각 3개 구입

  - (당초) 전자레인지 10개 구입 →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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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3호

의안제목
조직개편 및 정웑호정에 따른 관련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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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회 부 의 안

1. 제안이유

 □ 조직개편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 상임이사 명칭 변경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 인사 ‧ 조직 운영기준」내 조직설치 기준

       ⇒‘상임이사는 가급적 본부장에 보하여 최고실무자 역할 부여’명시

    - 변경내용 : (당초) 상임이사 ⇒ (변경) 경영본부장

  ○ 공단 조직기구 개편(증 1실, 감 1지점)

  

현    행

【이사장, 상임이사, 8개팀, 1지점】

개  편(안)

【이사장, 경영본부장, 1실, 8개팀】

 ‣ 감사안전팀, 기획홍보팀, 총무회계팀,

   경주운영팀, 발매ICT팀, 고객서비스팀,

   김해지점, 레포츠사업팀, 공영자전거팀

 ‣ 경주사업실, 감사안전팀, 기획홍보팀,

   총무회계팀, 경주운영팀, 발매ICT팀,

   CS레포츠팀, 누비자운영팀, 누비자지원팀

  ○ 김해지점, 오토캠핑장, 인공암벽장“담당”부여

    - 김해지점장 ⇒ 김해지점 담당(관리책임)직위 부여 

    -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각각 담당(관리책임)직위 부여

 □ 정원조정을 통한 인적 구조 개편으로 최적화된 경영 실현

  ○ 정원 내 결원인력에 대한 정원조정으로 최소한의 인력운영체계 구축

    - 정원감축(일반직 + 공무직)          : 287명 ⇒ 255명(△32명)

     ∙ 일반직                            :  94명 ⇒  87명(△7명) 

     ∙ 공무직                            : 193명 ⇒ 168명(△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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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직제규정

  ○ 제12조(기구)제1항 개정

    - 부서 통폐합

      ‧ 발매ICT팀          : 발매ICT팀 + 김해지점(담당 체제로 전환)

      ‧ CS레포츠팀         : 고객서비스팀 + 레포츠사업팀(오토캠핑장 + 인공암벽장)

    - 경주사업실 신설     : 경주운영팀 + 발매ICT팀

    - 공영자전거팀 분리   : 공영자전거팀 ⇒ 누비자운영팀 + 누비자지원팀

  ○ 제13조(직위)제1항 및 제2항 일부개정

    - 제1항 : 공단 기구의 직위에 실장을 신설

    - 제2항 : 당초) 담당은 3급부터 5급까지 ⇒ 개정) 4급부터 7급까지

○“별표 1”및“별표 2”일부개정 :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

    -“별표 1”기구표 개정

  

현    행 개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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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일반직 정원조정 : 7명 감축(3급 △1, 5급 △1, 7급 △1, 8급 △2, 9급 △2)

  

구 분 합계 임원
일   반   직

소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당초(A) 94 2 92 1 6 12 12 16 16 14 15

변경(B) 87 2 85 1 5 12 11 16 15 12 13

증감(C)
(C=B-A)

△7 - △7 - △1 - △1 - △1 △2 △2

  ○ 임원(상임이사) 명칭 변경관련 다른 단규의 개정

    - 조직개편에 따른 임원 명칭 변경에 따라 부칙을 통하여 다른 단규 내“상임

      이사”를“경영본부장”으로 변경

 □ 인사규정

○“별표 1” 일부개정 : 담당 직위의 직급 개정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직   급 3 ∼ 5급 4 ∼ 7급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표 2”[경륜사업 공무직 정원표] 일부개정

    - 현행) 116명 ⇒ 개정) 101명(△15)

  ○“별표 2-1”[공영자전거사업 공무직 정원표] 일부개정

    - 현행) 71명 ⇒ 개정) 61명(△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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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에 경주사업실, 감사안전팀, 기획홍보팀, 총무회계팀, 경주운영팀,

발매ICT팀, CS레포츠팀, 누비자운영팀, 누비자지원팀을 두고, 경주사업실

밑에 경주운영팀, 발매ICT팀을 두며, 감사안전팀은 이사장 밑에 둔다.

제13조제1항 중 “팀장‧지점장”을 “실장‧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급

부터 5급”을 “4급부터 7급”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단규의 개정)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다른 단규의 “상임이사”를

“경영본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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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이 사 장

감사안전팀

경영본부장

경주사업실

기
획
홍
보
팀

총
무
회
계
팀

경
주
운
영
팀

발
매
I 
C
T
팀

C
S
레
포
츠
팀

누
비
자
운
영
팀

누
비
자
지
원
팀

〔별표 2〕

직급별 정원표(임ㆍ직원)

구 분 총 계 임 원

일     반     직

소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87 2  85 1 5 12 11 16 1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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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기구) ① 공단에 감사안전팀,

기획홍보팀, 총무회계팀, 경주운영팀,

발매ICT팀, 고객서비스팀, 공영자전

거팀, 김해지점을 두며 감사안전팀은

이사장 밑에 둔다.

제12조(기구) ① 공단에 경주사업실,

감사안전팀, 기획홍보팀, 총무회계팀,

경주운영팀, 발매ICT팀, CS레포츠팀,

누비자운영팀, 누비자지원팀을 두고,

경주사업실 밑에 경주운영팀, 발매

ICT팀을 두며, 감사안전팀은 이사장

밑에 둔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직위) ① 제12조에 의한 직위는

팀장․지점장으로 하고, 직급은 1～4

급으로 한다.

제13조(직위) ① 제12조에 의한 직위는

실장․팀장으로 하고, 직급은 1～4

급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팀에 3급부터 5급 직원

으로 담당에 보직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팀에 4급부터 7급 직원

으로 담당에 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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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별표 대비표

(현 행)

〔별표 1〕

이 사 장

감사안전팀

상임이사

기  획

홍보팀

총  무

회계팀

경  주

운영팀

발  매

ICT팀

고    객

서비스팀

김 해

지 점

레포츠

사업팀

공    영

자전거팀

(개 정 안)

〔별표 1〕

이 사 장

감사안전팀

경영본부장

경주사업실

기
획
홍
보
팀

총
무
회
계
팀

경
주
운
영
팀

발
매
I 
C
T
팀

C
S
레
포
츠
팀

누
비
자
운
영
팀

누
비
자
지
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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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별표 2〕

직급별 정원표(임ㆍ직원)

구 분 총 계 임 원

일     반     직

소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94 2  92 1 6 12 12 16 16 14 15

(개 정 안)

〔별표 2〕

직급별 정원표(임ㆍ직원)

구 분 총 계 임 원

일     반     직

소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87 2  85 1 5 12 11 16 1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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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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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직 원 직 급 표

직 종 직 급 직 위 직렬(구분)

일반직

1∼4급 실장·팀장

사무직, 기술직

4∼7급 담당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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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별표 1〕

직 원 직 급 표

직 종 직 급 직 위 직렬(구분)

일반직

1 ∼ 4급 팀·지점장

사무직, 기술직

3 ∼ 5급 담당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개 정 안)

〔별표 1〕

직 원 직 급 표

직 종 직 급 직 위 직렬(구분)

일반직

1 ∼ 4급 실장·팀장

사무직, 기술직

4 ∼ 7급 담당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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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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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제8조 관련)

경륜사업 공무직 정원표

(단위: 명)

부서명 (부서별 정원) 정원 직무 비고

합 계 101

감사안전팀(1) 1 산업안전보조원

총무회계팀(1) 1 운영보조원

경주운영팀(3)
2 장비시설관리원, 경륜심판원

1 운영보조원

발매ICT팀(69)

4 안전원

1 관리원

7 수납원

56 발매원, 운영보조원

1 전산관리보조원

경비원

고객서비스팀(9)

7 운영보조원

1 청소원

1 장비·시설관리원

김해지점(18)

1 통신보조원

1 수납원

16 발매원, 운영보조원

※ 1. 기간제 근로자, 일시사역자, 초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인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2. 각 부서별 정원은 총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적의하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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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제8조 관련)

공영자전거사업 공무직 정원표

(단위 : 명)

부 서 명 정 원 직 무 비 고

합 계 61

공영자전거팀

관리운영 16
상담원, 시스템관리원, 교육강사,
교육강사 보조원

배송정비 45 배송원·정비원

  ※ 1. 기간제 근로자, 일시사역자, 초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인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

     2. 각 부서별 정원은 총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적의하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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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별표 대비표

(현 행)

〔별표 2〕(제8조 관련)

경륜사업 공무직 정원표

(단위: 명)

부서명 (부서별 정원) 정원 직무 비고

합 계 116

감사안전팀(1)
산업안전원

1 산업안전보조원

총무회계팀(5)
5 영양(조리)사, 조리원

운영보조원

경주운영팀(3)
2 장비시설관리원, 경륜심판원

1 운영보조원

발매ICT팀(73)

4 안전원

1 관리원

7 수납원

60 발매원. 운영보조원

1 전산관리보조원

경비원

고객서비스팀(16)

조리사

조리원

관리원

14 운영보조원

1 청소원

1 장비·시설관리원

김해지점(18)

1 통신보조원

1 수납원

16 발매원, 운영보조원

※ 1. 기간제 근로자, 일시사역자, 초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인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2. 각 부서별 정원은 총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적의하게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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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별표 2〕(제8조 관련)

경륜사업 공무직 정원표

(단위: 명)

부서명 (부서별 정원) 정원 직무 비고

합 계 101

감사안전팀(1) 1 산업안전보조원

총무회계팀(1) 1 운영보조원

경주운영팀(3)
2 장비시설관리원, 경륜심판원

1 운영보조원

발매ICT팀(69)

4 안전원

1 관리원

7 수납원

56 발매원, 운영보조원

1 전산관리보조원

경비원

고객서비스팀(9)

7 운영보조원

1 청소원

1 장비·시설관리원

김해지점(18)

1 통신보조원

1 수납원

16 발매원, 운영보조원

※ 1. 기간제 근로자, 일시사역자, 초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인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2. 각 부서별 정원은 총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적의하게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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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별표 2-1〕(제8조 관련)

공영자전거사업 공무직 정원표

(단위 : 명)

부 서 명 정 원 직 무 비 고

합 계 71

공영자전거팀

관리운영 16
상담원, 시스템관리원, 교육강사,
교육강사 보조원

배송정비 55 배송원·정비원

  ※ 1. 기간제 근로자, 일시사역자, 초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인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

     2. 각 부서별 정원은 총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적의하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 정 안)

〔별표 2-1〕(제8조 관련)

공영자전거사업 공무직 정원표

(단위 : 명)

부 서 명 정 원 직 무 비 고

합 계 61

공영자전거팀

관리운영 16
상담원, 시스템관리원, 교육강사,
교육강사 보조원

배송정비 45 배송원·정비원

  ※ 1. 기간제 근로자, 일시사역자, 초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인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

     2. 각 부서별 정원은 총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적의하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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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4호

의안제목 근로자 보호를 위한 관련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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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회 부 의 안

1. 제안이유

 □ 2025년 제1분기 공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결과 반영

  ○ 주요내용

    - 관련 법률*에 의거 질병, 산재 등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복귀 시 질병 악화 방지

      및 원활한 근로 적응을 위한 관련 규정 마련 의결사항 반영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및 미운영, 심의‧의결사항 미이행의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

 < 관련법률 > 

  ‣「산업안전보건법」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

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 인사규정 

  ○ 제41조(복직)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휴직자의 복직 결정관련 업무적합성 평가실시

  

평 가 자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평가대상

근로자

‣ 병가 사용 일수 연간 30일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휴무 요양

  시행 근로자

‣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환에 걸린 근로자

‣ 해당 업무수행 시 질병 악화 및 재발병 가능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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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의2(근로자 보호조치) 신설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 보호

     ․ 연간 7일 이상 21일 미만(휴일 포함) 병가 또는 질병휴직자 및 산재근로자 : 1개월

     ․ 연간 21일 이상 30일 미만 병가 또는 1개월 미만 질병휴직자 및 산재근로자 : 2개월

     ․ 연간 30일 이상 병가 또는 1개월 이상 질병휴직자 및 산재근로자    : 3개월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제72조(복직)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휴직자의 복직 결정관련 업무적합성 평가실시 : 인사규정과 동일

  

평 가 자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평가대상

근로자

‣ 병가 사용 일수 연간 30일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휴무 요양

  시행 근로자

‣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환에 걸린 근로자

‣ 해당 업무수행 시 질병 악화 및 재발병 가능 근로자 

○ 제72조의2(근로자 보호조치) 신설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 보호 : 인사규정과 동일

     ․ 연간 7일 이상 21일 미만(휴일 포함) 병가 또는 질병휴직자 및 산재근로자 : 1개월

     ․ 연간 21일 이상 30일 미만 병가 또는 1개월 미만 질병휴직자 및 산재근로자 : 2개월

     ․ 연간 30일 이상 병가 또는 1개월 이상 질병휴직자 및 산재근로자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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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휴직자의 복직을 결정할 시에는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업무적합성 평가를 통하여 근로를 제한

할 수 있다.

④ 업무적합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관리자(근로자 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한 의사인 보건관리자)

2. 산업보건의

3.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⑤ 제3항에 따른 업무적합성 평가 대상 근로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병가 사용 일수가 연간 30일 이상 시행한 근로자 또는 1개월 이상 휴무

요양을 시행한 근로자

2.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환에 이환된 근로자

3.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질환이 악화되거나 재발병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근로자 보호조치) ① 업무로 인해 질환이 악화되거나 재발병 가능

성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작업전환 및 휴일(법정 공휴일)근로시간 단축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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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간 7일 이상 21일 미만(휴일 포함) 병가 또는 질병휴직자및산재근로자 : 1개월

2. 연간 21일 이상 30일 미만병가또는 1개월미만질병휴직자및산재근로자 : 2개월

3. 연간 30일 이상 병가 또는 1개월 이상 질병휴직자 및 산재근로자 : 3개월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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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복직) ① ～ ② (생 략) 제41조(복직)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휴직자의 복직을 결정할 시에는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

으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

합한지를 업무적합성 평가를 통하

여 근로를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④ 업무적합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관리자(근로자 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한 의사인 보건관리자)

2. 산업보건의

3.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업무적합성 평가

대상 근로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병가 사용 일수가 연간 30일 이상

시행한 근로자 또는 1개월 이상

휴무 요양을 시행한 근로자

2.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환에

이환된 근로자

3.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질환이

악화되거나 재발병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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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41조의2(근로자 보호조치) ① 업무로

인해 질환이 악화되거나 재발병 가

능성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작업전

환 및 휴일(법정 공휴일)근로시간

단축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간 7일 이상 21일 미만(휴일

포함) 병가 또는 질병휴직자 및 산

재근로자 : 1개월

2. 연간 21일 이상 30일 미만 병가

또는 1개월 미만 질병휴직자 및 산

재근로자 : 2개월

3. 연간 30일 이상 병가 또는 1개월

이상 질병휴직자 및 산재근로자 : 3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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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부서장은 휴직자의 복직을 결정할 시에는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업무적합성 평가를 통하여

근로를 제한 할 수 있다.

⑤ 업무적합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관리자(근로자 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한 의사인 보건관리자)

2. 산업보건의

3.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⑥ 제4항에 따른 업무적합성 평가 대상 근로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병가 사용 일수가 연간 30일 이상 시행한 근로자 또는 1개월 이상 휴무

요양을 시행한 근로자

2.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환에 이환된 근로자

3.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질환이 악화되거나 재발병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근로자 보호조치) ① 업무로 인해 질환이 악화되거나 재발병 가능

성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작업전환 및 휴일(법정 공휴일)근로시간 단축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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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간 7일 이상 21일 미만(휴일 포함) 병가 또는 질병휴직자및산재근로자 : 1개월

2. 연간 21일 이상 30일 미만병가또는 1개월미만질병휴직자및산재근로자 : 2개월

3. 연간 30일 이상 병가 또는 1개월 이상 질병휴직자 및 산재근로자 : 3개월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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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복직) ① ～ ③ (생 략) 제72조(복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부서장은 휴직자의 복직을 결정

할 시에는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

하기에 적합한지를 업무적합성 평

가를 통하여 근로를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⑤ 업무적합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관리자(근로자 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한 의사인 보건관리자)

2. 산업보건의

3.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업무적합성 평가

대상 근로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병가 사용 일수가 연간 30일 이상

시행한 근로자 또는 1개월 이상

휴무 요양을 시행한 근로자

2.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환에

이환된 근로자

3.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질환이

악화되거나 재발병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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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72조의2(근로자 보호조치) ① 업무로

인해 질환이 악화되거나 재발병 가

능성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작업전

환 및 휴일(법정 공휴일)근로시간

단축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간 7일 이상 21일 미만(휴일

포함) 병가 또는 질병휴직자 및 산

재근로자 : 1개월

2. 연간 21일 이상 30일 미만 병가

또는 1개월 미만 질병휴직자 및 산

재근로자 : 2개월

3. 연간 30일 이상 병가 또는 1개월

이상 질병휴직자 및 산재근로자 : 3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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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호

의안제목 임직원 복무 관련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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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회 부 의 안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인사 ‧ 조직 운영기준(지침) 개정사항 반영

○ 행안부「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지침)」개정 : `24.12.30.

    - 주요내용 : 공직선거 수행 직원 휴식권 보장 및 임원 휴가일수 산정기준개선 등

      ‧ 공직선거 사무 지원 직원에 대한 적절한 복무조치 및 휴식권 보장

      ‧ 유사기관(국가공공기관·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 및 휴가제도 취지 고려, 임원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

2. 주요내용

 □ 취업규정

○ 제30조(공가) 일부개정

    -「공직선거법」및「선거관리위원회법」등에 따라 공직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해 공가 적용 추가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제65조의3(공가) 일부개정

    -「공직선거법」및「선거관리위원회법」등에 따라 공직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해 공가 적용 추가

 □ 임원복무규정

  ○ 제13조(근무시간 등) 일부개정

     - 임원의 정기휴가 : 당초) 13 ~ 15일 → 개정) 11 ~ 21일

      ⇒ 기본일수(11일)에 재직기간, 유사경력* 매 2년마다 1일 가산하되, 휴가일수는

         최대 21일 초과 금지

       * 유사경력 인정범위는 공단「보수규정」“별표 3”에 따라 산정하며, 연도 중

         임명된 경우 기본 휴가일수에서 당해연도 임기만큼 월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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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에 따라 공직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때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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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기간 중 공가

를 받을 수 있다.

제30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기간 중 공가

를 받을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등

에 따라 공직선거 관련 사무를 수

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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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3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에 따라 공직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때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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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의3(공가) 공무직 및 기간제 근

로자가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기간 중 공가를 받을

수 있다.

제65조의3(공가) 공무직 및 기간제 근

로자가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기간 중 공가를 받을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등

에 따라 공직선거 관련 사무를 수

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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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임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원의 일반휴가는 최소 11일을 부여하고, 재직기간 및 유사경력에 따

라 휴가일수를 추가로 가산(매 2년에 대하여 1일 가산) 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최대 휴가일수는 21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사용시에는

무급휴가로 운영한다. 유사경력은 공단 보수규정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

한다.

③ 연도 중 임명된 경우 기본 휴가일수에서 당해연도 임기만큼 월할(月割)

계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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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생 략)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의 정기휴가는 연간 13〜15

일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다. 재임기

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3일,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14일, 2년

이상(연임 포함)인 경우는 15일까지

실시 가능하며, 휴가기간은 정규 근

무시간으로 인정하되 휴가 미실시

를 사유로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

니한다.

② 임원의 일반휴가는 최소 11일을

부여하고, 재직기간 및 유사경력에

따라 휴가일수를 추가로 가산(매 2

년에 대하여 1일 가산) 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최대 휴가일수는 21일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사

용시에는 무급휴가로 운영한다. 유

사경력은 공단 보수규정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신 설〉 ③ 연도 중 임명된 경우 기본 휴가

일수에서 당해연도 임기만큼 월할

(月割)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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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6호

의안제목
「육아지원 3법」개정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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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회 부 의 안

1. 제안이유

□「육아지원 3법」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일‧가정 균형 인사

   분위기 조성

  

〈  육아지원 3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 육아지원 3법 개정 개요

    - 추진배경 :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일‧가정 양립 활성화’추진

    - 시 행 일 :‘25. 2.23.(일)

    - 주요내용

      ‧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횟수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절차, 기간, 사용기한, 분할횟수 및 정부지원 확대

      ‧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정부지원 신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기간, 최소 사용기간 확대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제16558호 부칙 제4조 삭제(‘19.10. 1. 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내용 적용 대상 확대)

2. 주요내용

 □ 취업규정

  ○ 제27조(법정휴가 및 임산부의 보호) 일부개정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100일 추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확대

       ‧ 현행)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개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난임치료휴가 관련 사항 삭제 ⇒ 별도 조항(제27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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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1항 일부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현    행 개 정(안)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제27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일부개정

     - 육아휴직 및 육아기 휴직 횟수, 기간 확대

  

현    행 개 정(안)

 ‣휴직 횟수 : 2회

 ‣휴직 기간 : 1회 3개월

 ‣휴직 횟수 : 4회

 ‣휴직 기간 : 1회 1개월

  ○ 제27조의7(난임치료휴가) 신설

     - 난임치료휴가 일수 확대 : 당초) 연간 3일 ⇒ 개정) 연간 6일(↑3일)

     - 인사상 불이익 처분 금지, 관련 정보 누설 금지,

     - 난임치료휴가 신청방법 및 절차 등

  ○ 제29조(특별유급휴가) 일부개정

     - 특별유급휴가에 배우자 출산휴가 조항 신설

  ○ 제29조의6(배우자 출산휴가)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20일) 및 사용기한(배우자 출산 후 120일이내)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4회 한정)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금지 등

  ○ 별표 1 [특별휴가일수표] 일부개정

     -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 : 당초) 10일 ⇒ 개정) 20일(↑10일)

     - 별표 내 “비고 1(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사항)”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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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규정

○ 제36조(휴직) 및 제37조(휴직기간) 일부개정

     - 제36조제3항제1호 삭제, 제37조제1호 삭제 및 같은 조 제7호 일부개정 

      ※ 해당 조문 내 육아휴직 내용 및 기간 삭제 및 제36조의3으로 육아휴직

         관련 조항 별도 신설

  ○ 제36조의3(육아휴직) 조항 신설

     -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 횟수 확대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준용 및 독립 조항 신설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

       강화

  

이    전

(제36조 및

제37조 관련)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양육을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 )을 신청한 때 휴직기간은 1년

  이내

신    설

‣ 같은 자녀 대상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부모, 한부모가족,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 가능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등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제65조(특별 유급휴가)제1항 일부개정

     - 특별유급휴가에 배우자 출산휴가 조항 신설

○ 제65조의8(배우자 출산휴가)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20일) 및 사용기한(배우자 출산 후 120일이내)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4회 한정)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금지 등

  ○ 제69조(휴직) 일부개정

    - 육아휴직 및 휴직기간과 관련하여 제6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삭제

      ※ 해당 조문 내 육아휴직 내용, 기간 삭제 및 제69조의2로 육아휴직 관련 조항

         별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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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조의2(육아휴직) 신설

     -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 횟수 확대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준용 및 독립 조항 신설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

       강화

  

이    전

(제69조 관련)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양육을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 )을 신청한 때 휴직기간은 1년

  이내

신    설

‣ 같은 자녀 대상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부모, 한부모가족,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 가능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등

  ○ 별표 7 [경조사 휴가일수 표] 일부 개정

     -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 : 당초) 10일 ⇒ 개정) 20일(↑10일)

     - 별표 내 “비고 1(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사항)”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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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미숙아

출산 시 100일, 한번에 둘 이상의 지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36주”를 “32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만8세”를 “만12세”로 하고, “2학년”을 “6학년”으로 한다.

제27조의4제1항 중 “2회”를 “4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간은 3개월”

을 “기간은 1개월”로 하며, “만료로 3개월”을 “만료로 1개월”로 한다.

제27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7(난임치료휴가) ① 이사장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에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

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

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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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배우자 출산휴가

제2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6(배우자 출산휴가) ① 이사장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

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

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4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

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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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04. 1. 1, 2007. 12. 28, 2010. 3. 26, 2011. 6. 23, 2013. 11. 21, 2017. 11.
20, 2019. 11. 15>

특별 휴가일수표(제33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특별
휴가

경조
휴가

결혼

본 인 5

자 녀 1

<삭 제>

출산 배우자 20

입양 본 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
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1. <삭 제>

2. 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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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법정휴가 및 임산부의 보호)

① (생 략)

제27조(법정휴가 및 임산부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 중인 여성직원에 대하여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출산휴가를 주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출산 후에 45일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한

다. 단, 출산 전후 휴가는 최초 60

일(한 번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 75일) 한하여 유급으로 한

다.

② 임신 중인 여성직원에 대하여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출산 시 100일,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출

산휴가를 주며, 이 경우 휴가 기간

의 배치는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단, 출

산 전후 휴가는 최초 6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 한하여 유급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장은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채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

하여 휴가(이하 “난임 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

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

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

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

라야 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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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장은 난임 치료휴가를 이유

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삭 제 〉

2. 이사장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 삭 제 〉

⑤ 임신 중인 여성직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은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받을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여성직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2주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은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받을 수 있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

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

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

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해당 신청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근로자가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

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

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

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해당 신청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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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

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

지 아니한다.

제27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4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

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

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

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

야 한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

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

야 한다.

〈 신 설 〉 제27조의7(난임치료휴가) ① 이사장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

(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

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

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

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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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

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난임치

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

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

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

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

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특별 유급휴가) ① 근로기준법

상의 휴가 이외에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제29조(특별 유급휴가) ① 근로기준법

상의 휴가 이외에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 신 설 〉 11. 배우자 출산휴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9조의6(배우자 출산휴가) ① 이사

장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

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

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20

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

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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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

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

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4회에 한정

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

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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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특별 휴가일수표(제33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특별
휴가

경조
휴가

결혼

본 인 5

자 녀 1

<삭 제>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 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
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1.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

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

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1]

                          특별 휴가일수표(제33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특별
휴가

경조
휴가

결혼

본 인 5

자 녀 1

<삭 제>

출산 배우자 20

입양 본 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
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1. <삭 제>

2. 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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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육아휴직) ① 이사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이사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장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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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36조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

를 “제36조제3항제2호, 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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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휴직) ① ∼ ② (생 략) 제36조(휴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는 이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는 이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이

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

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삭 제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36조의3(육아휴직) ① 이사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

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

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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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

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

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

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

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

동의 부 또는 모

③ 이사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

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

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

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장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

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

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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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그 사유

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36조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은 다음 기

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그 사유

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36조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은 다음 기

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삭 제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제36조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

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6조제3항제2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7. 제36조제3항제2호, 제3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

만, 제36조제3항제2호에 의한 휴

직기간은 재직 기간 중 총 3년

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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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배우자 출산휴가

제6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8(배우자 출산휴가) ① 이사장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

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가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4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

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육아휴직) ① 이사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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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이사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장은 육아휴직을 바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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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제65조 관련) <개정 2019. 11. 15>

경조사 휴가일수표(제65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특별

휴가

경조

휴가

결혼
본 인 5

자 녀 1

출산 배우자 20

입양 본 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

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

의 배우자
1

비고
1. <삭 제>
2. 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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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특별 유급휴가) ① 근로기준법

상의 휴가 이외의 공무직 및 기간

제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유급휴

가를 줄 수 있다.

제65조(특별 유급휴가) ① 근로기준법

상의 휴가 이외의 공무직 및 기간

제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유급휴

가를 줄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배우자 출산휴가

〈 신 설 〉 제65조의8(배우자 출산휴가) ① 이사

장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

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

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20

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

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

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

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4회에 한정

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

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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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휴직) ① 소속부서의 장은 근

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

으며 휴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9조(휴직) ① 소속부서의 장은 근

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

으며 휴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이하 또는 초

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

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한 때.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함.

〈 삭 제 〉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휴직기

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휴직기

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4호 : 1년 이내 〈 삭 제 〉

〈 신 설 〉 제69조의2(육아휴직) ① 이사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

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

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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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

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

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

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

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

동의 부 또는 모

③ 이사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

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

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

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장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

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

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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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경조사 휴가일수표(제65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특별
휴가

경조
휴가

결혼
본 인 5

자 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 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
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1.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

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7]

                        경조사 휴가일수표(제65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특별
휴가

경조
휴가

결혼
본 인 5

자 녀 1

출산 배우자 20

입양 본 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
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1. <삭 제>

2. 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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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7호

의안제목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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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회 부 의 안

1. 제안이유

 □ 2024년 노·사 단체협상 교섭 결과 후속조치 보완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통상임금범위 확대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통상임금범위에“장기근속가산금”포함

2. 주요내용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제2조(용어의 정의) 제9항 일부개정

    - 개정내용

  

당  초
 ‣ 기본급, 급식보조비, 교통비, 정비(기술)수당, 운전수당,

   누비자상담원(콜센터) 민원수당

개정(안)
 ‣ 기본급, 급식보조비, 교통비, 정비(기술)수당, 운전수당,

   누비자상담원(콜센터) 민원수당, 장기근속가산금



- 78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 중 “민원수당”을 “민원수당, 장기근속가산금”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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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① ～ ⑧ (생 략) 제2조(용어의정의) ① ～⑧ (현행과 같음)

⑨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급

식보조비, 교통비, 정비(기술)수당,

운전수당, 누비자상담원(콜센터) 민

원수당을 합한금액을 말한다.

⑨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급

식보조비, 교통비, 정비(기술)수당,

운전수당, 누비자상담원(콜센터) 민

원수당, 장기근속가산금을 합한금액

을 말한다.


